
 

특별조건부특약

금 호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

이  유  서

            최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선 및 장해등급분  

       류표의 개선에 따라  기존의 특별조건부 특약을 변경개발하여 인가를  신청합니다.

2005년   3월   일

              금 호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

확 인 서

특별조건부특약을 변경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

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

인합니다.

  2005년  3월  일

          금  호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           대표 계리인     심    영    섭



사업방법서



(별지)

사업방법서

1. 보험종목의 명칭 : 특별조건부특약

2.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가입나이 : 주계약에 따름

3. 보험기간 : 주계약에 따름

4.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: 진단계약

5. 부활(효력회복)기간 : 해당없음

6. 배당에 관한 사항 : 주계약에 따름

7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8. 부가특약 : 해당없음

9. 기타 

   (1) 할증보험료법 적용시 위험지수에 대한 의적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   (2) 2종류 이상의 위험지수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표준미달체 영업보험료의 5%를 초과하지

       않는 범위(기준연령 기준)내에서 위험지수를 일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

(별첨 제1호)

보험증권의 서식



(별첨 제2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


